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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월) 11:00

6. 2.(화) 조간
배포 2025. 6. 1.(월) 09:00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 동물등록정보 조회 권한 확대 및 생산업자의 의무 등록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

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의 동물(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

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이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1인)에게 한정

되어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이통3사)PASS, (NH농협)올원뱅크, (우리은행)우리WON뱅킹, (NICE 평가정보)아이핀 등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6.6.3.)에 맞춰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동일 (044-201-2631)

동물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혜 (044-20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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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대국민포털 공동소유자 동물등록 확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생산업자 동물등록 신청


